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홈페이지 게재

■ 주택경매예정통지 명세 (기준일: 2025-10-28)

NO 대상자번호 이름 생년 성별
주택 경매

예정 주소

기한이익

상실 유무

1 12889062 권*철

1962 남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36* 채권양도 전 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예정일

채무

조정 기한

최초대출기관

(또는 양도 기관)
수임사 수임사 담당자

2025-11-11 2025-11-10 ㈜조흥은행(양도채권) SM신용정보
김정회 실장

( ☎ 02-3277-9134 )

2 12882517 이*록

1963 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700-11, *층 채권양도 전 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예정일

채무

조정 기한

최초대출기관

(또는 양도 기관)
수임사 수임사 담당자

2025-11-11 2025-11-10 삼성카드㈜(양도채권) SM신용정보
심영아 실장

( ☎ 02-390-9880 )

 귀하께서 채무조정 관련 신청을 하셨다면 당사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 시까지 가산되며 정확한 채무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홈페이지 게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채무조정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에 따라 법조치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귀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아래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의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 예정임을 통지 하오니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당

사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